
독점계약범위 분쟁, 의약품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대상 – 제품 vs 제형, 계약서 문언 중시 

해석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6. 선고 2020나69832 판결 

 

 

 

1. 독점판매 계약서의 기재사항   

 

제1조(목적)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(이하 “제품”)를 판매위임하고, 을은 갑에게서 위임

받은 제품에 대해 [별첨 2]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

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,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

 

제3조(계약제품) 본 계약의 대상 “제품”은 [별첨 1]의 “부대합의서”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

다. 

제6조(판매영역) 을은 [별첨 1]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

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 



 

[별첨 1]  부대합의서 

1. 계약제품: D 

2.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: Acetaminophen 1g/vial, 100mL/vial 

3. 제품의 성상: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. 

 

2. 공급자의 신제품 개발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  

 

피고(공급자)는 이 사건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이알형 제품과 동일한 성분 및 용량

으로 bag(백)제형 제품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, 원고의 거래

처 병원에 ‘피고는 의료종사자들의 파손위험을 줄이고 사용편의를 향상시키지 위해 기존 

바이알형과 더불어 백형 제품을 식약처로부터 추가 승인받았습니다. 두 가지 제형으로 

공급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’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. 

그 후 제3자와 백형제품의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. 

 

3. 당사자의 주장요지 - 공급자의 독점판매계약 위반  

 



바이알형 제품과 백형 제품은 동일한 성분과 용량을 가진 단일한 제형(주사제형)이라고 

할 것이고, 그 포장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이를 별개의 제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

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백형 제품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. 또한 피고가 이 

사건 독점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원고의 영업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는지의 

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데, 피고는 원고가 바이알형 제품을 판매하던 병원에 백형 제

품을 납품하여 원고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.  

 

4. 법원의 판단 – 독점판매계약 위반 불인정   

 

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독점계약의 대상 제품은 바이알형 제품에 한정된

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의 대상 제품에 백형 제품이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 

 

(1) 이 사건 독점계약 제3조는 해당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하여 “[별첨1]의 부대합의

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”고 정하고 있고, 부대합의서는 ‘계약 제품’에 ‘D’, ‘제품 

규격 및 포장형태’에 ‘Acetaminophen 1g/vial, 100mL/vial’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품

의 포장형태가 바이알형임을 명시하고 있다. 



 

(2) 판매자(원고)로서는 공급자(피고)로 하여금 동일 성분, 동일 제형의 제품을 이 사

건 독점계약상 지정된 병원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 사건 독점계약

에 포함시켜 독점적인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발생한 분쟁을 미

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. 이는 백형 제품이 출시되기 이전이라도 다르게 볼 수 없

다. 

 

(3) 대한민국 약전에 따른 “제제”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는 “제형”은 인체에 대

한 안전성 또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류 방법에 불과하므로, 이 사건 독점

계약과 같은 상업적인 계약대상으로서의 “제품”에 위와 같은 분류 방법을 적용하

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

 
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6. 선고 2020나69832 판결   

 


